
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이동식)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
 

1  사업개요

 ❍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*을 

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
    *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,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, 가스누출상황을 

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

2  지원내용

 ❍ (지원대상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

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中
☞ 건설업 등록증*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

   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의 전문건설업(➀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, ➁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, 

➂가스ㆍ난방공사업, ➃시설물유지관리업) 등록증

☞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로서 화재‧폭발 위험장소(인화성가스·액체 취급·저장설비 보유 사업장) 내 

정비‧보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출입*하여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

화재위험작업 수행 업체

   * 작업 대상 사업장에서 발급한 작업 관련 확인서(관련 증빙자료, 1년 이내 발급분)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    ※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제외

 ❍ (지원금액)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(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) 지원

 ❍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구분 최소 성능기준

수신반
(모니터링 설비)

 스마트폰 등 이동장치를 통해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

확인 가능할 것

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

스마트폰으로 경보  

 확장 유닛(다채널)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

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,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

구성품 추가(옵션) 가능

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

가스감지기 등
 가스감지기 등은 설치·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(KCs) 

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

경보장치
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(경보음) 필수

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 ※ 수신반내 탑재가능


